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056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5년 8월 11일

4.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Ⅱ.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5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을 추진 중임

  나. 이에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원활한 설립과 사업추진을 위

하여 2025년도 소요예산을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구 분 시설현황

서울투자

진흥재단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6･7층

- 규 모 : 면적 991.59㎡(6층 590.2㎡, 7층 401.39㎡)
- 시설소유 :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 주요시설 : 경영전략팀, 투자유치팀 등 사무실

 

 나.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출연금 및 기금) ①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이하 생략)   

 다. 출연 필요성

   ○ 투자유치 전문성과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에 기반한 투자유치 가

능성 확대

   ○ 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증대와 

서울 경제성장에 기여

 라. 주요사무

   ○ 서울 핵심 개발지 마케팅을 위한 해외 박람회 참가 및 홍보

   ○ ‘투자하기 좋은 서울’ 대･내외 홍보 및 설명회 개최

   ○ 투자유치 유망기업 발굴･지원

   ○ 서울 진출기업에 대한 단계별 인센티브 제공 등



마. 소요예산(세부내역 : 붙임)

   ○ 2025년 출연금액 : 1,795백만원

     - 사업비 430백만원, 인건비 383백만원, 운영비 432백만원, 기본재산 500백만원, 

예비비 50백만원

Ⅳ.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

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인베스트서울 운영 예산 중 일부 변경 및 현물 

출연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Ⅴ.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2025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2.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설립 경위

◦ 서울시는 급변하는 국제 금융·경제 환경 속에서 외국 자본과 기업 유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월 서울경제진흥원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인베스트

서울 센터로 개편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음.

◦ 그러나 글로벌 기업과 자본의 투자 결정에서 도시 단위 투자유치 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 주요 도시(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 등)는 투자유치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육성이 주업무인 서울경제진흥원이 

대행하는 인베스트서울 센터로는 대외 신뢰성 확보 및 파트너쉽 형성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서울비전20301)’을 발표하며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2030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2) 연 300억달러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담할 독립기관 설립을 계획함.3)

1) 서울비전2030(2021년 9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최상 비전으로 하여 2030년까지 확립할 
4가지 미래상으로 ①상생도시, ②글로벌 선도도시, ③안심도시, ④미래감성도시를 제시함.

2) FDI(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약자
3) 인베스트서울(서울투자청) 조성계획(2021.9.30., 경제정책실장 방침)



◦ 동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독립기관의 최종 설립까지의 행정적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 인베스트서울 센터를 인베스트 서울(서울투자청)로 확대·

운영하면서 최종단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었음.

< 투자전담기관 조성 단계와 기능 >

단 계 기     능 운영기간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기관 기능
2020.1월~

2022.2월

인베스트서울(서울투자청) 운영

 - 투자유치 정보제공

 - 마케팅 기능 강화

 - 직접투자유치 기능 강화

2022.2월~

재단설립까지

재단법인 운영

 - 산업별 투자유치 전문가 운영

 -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킹 형성

 - 서울시 외국인투자 관문 역할

 - 글로벌 레벨 종합서비스 제공

준비중

◦ 현재 인베스트 서울은  ‣ 서울 소재 기업에 대한 해외자본 유치, ‣ 글로벌

기업의 서울 유치, ‣  서울 투자환경 개선 및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인베스트서울 주요사업 >

구분 사 업 내 용

서울기업 
해외자본 

유치

• CORE기업(투자 유망기업 선발 및 관리) : 해외 투자유치 유망기업 선정 및 

육성프로그램 제공

• 투자자네트워크 : 서울기업에 관심있는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 기업-투자자 연결 : 서울 관심국가 등에 온·오프라인 IR

글로벌
기업 
서울 
유치

• 타깃 기업군 마케팅 : 테크유니콘, 지역본부 등 고급 인력·기술 파급효과가 높은 

기업 중심 타깃 마케팅 및 기업유치 IR

• 인센티브 : FDI올인원패키지 등 자금지원, 여의도 국제금융오피스 등 공간제공

• 사후관리 : 외국인투자기업 솔루션센터 운영 등 애로사항 관리

서울투자
환경 

개선 및 
홍보

• 전략수립 : FDI 및 타도시 주요정책 분석 강화, 투자자문회의 등

• 네트워킹 : 주한상의, 외투기업 등 유관기관 중심 네트워킹 진행

• 개발부지·투자환경 홍보 : 부동산 박람회 참여, 주요 투자지 중심 타깃팅



◦ 한편, 서울시는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을 출연기관으로 

설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의 설립협의(‘24.9),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정(공포, ‘25.5)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2025년도 

출연 동의안이 의결되면 인베스트 서울 운영을 종료하고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서울투자진흥재단을 운영할 계획임.

◦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유일한 상근이사인 이사장을 기관장으로 하고, 4개

팀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총 정원은 51명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직원을 충원할 계획임. 

<서울투자진흥재단 조직도와 정·현원 계획>

□ 조직도

□ 정원 : 51명(현원은 단계별 확대)

 

구  분 ’25년 ’26년 ’27년
현  원 17명 34명(+17) 51명(+8)
이사장 1명 1명 1명
실  장 1명 1명(-) 1명(-)
팀  장 4명 4명(-) 4명(-)
책  임 9명 14명(+5) 23명(+4)
선  임 2명 14명(+12) 22명(+4)



◦ 현재 서울시는 2025년 11월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출범을 위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 일반직(경력) 직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임직원 채용공고 진행 현황 >

3. 서울투자진흥재단 출연의 타당성 여부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4) 및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제2항5)에 따라 투자진흥재단의 출연을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설립되면 현재 서울경제진흥원의 대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베스트 서울의 운영은 종료되고, 그 업무와 재산 등을 승계하여 

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4)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5)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2조(출연금 및 기금) ①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구분 대상 공고일 접수일 임용예정일

임원 모집

• 상근 이사장 1명

• 비상근이사 6명

• 비상근감사 1명

2025.7.14
2025.8.7

~8.14

2025년 10월중 예정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일반직(경력) 

직원 모집

• 실장(2급) 1명 

• 팀장(3급) 4명

• 책임 및 선임

(4~6급) 11명

2025.8.27
2025.9.10

~9.16
’25.10월말~11월초



 ◦ 다만, 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서울

시는 동 동의안이 의결되면, 인베스트 서울 운영의 10월말 예상 집행

잔액인 17억 9천 5백만원을 서울투자진흥재단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재단의 

고유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임.

< 인베스트 서울 운영의 예산변경 계획안>

□ ’25년 인베스트서울 집행잔액 (11~12월)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비
합     계 1,795,992

고유사업비 소계 1,065,058

 1. 서울 투자환경 글로벌 브랜딩 및 홍보 313,980
서울 개발부지 마케팅을 위한 

부동산 투자전문 박람회 참가 및 홍보
162,409

서울 투자환경 설명회 79,077

서울 투자환경 글로벌 홍보 72,494
 2. 글로벌 자본 유치 172,892

투자유치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 79,200
글로벌 투자자 발굴 다각화 103,692
전략산업 중심 유망기업 IR 개최 -

 3. 해외 기업 유치 578,186

글로벌기업 발굴 및 맞춤형 마케팅 281,455
해외기업 진출단계별 인센티브

(올인원패키지) 제공
254,585

글로벌 투자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 42,146
일반관리비 소계 730,934

인건비 576,279
기관운영경비 154,655

□ (재)서울투자진흥재단 ’25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합     계 1,795,992

고유사업비 소계 430,150

 1. 서울 투자환경 글로벌 브랜딩 및 홍보 125,950
서울 개발부지 마케팅을 위한 

부동산 투자전문 박람회 참가 및 홍보
 90,450

서울 투자환경 설명회 15,500
서울 투자환경 글로벌 홍보 20,000

 2. 글로벌 자본 유치 69,200
투자유치 유망 CORE 어워드 행사 29,200
성과우수기업 지원금 40,000

 3. 해외 기업 유치 235,000
해외기업 진출단계별 인센티브

(올인원패키지) 제공
 235,000

일반관리비 소계 815,842
인건비 383,701
기관운영경비 432,141

기본재산 소계 500,000
기본재산 출연(현금) 500,000

예비비 소계 50,000
일반예비비 50,000

<인베스트 서울 운영 개요 >

⃘  사무실 위치 :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빌딩 6·7층

⃘  예산 : 52억 9천 8백만원(2025년)

⃘  사업기간 : 2020년 ~ 현재

⃘  지원대상 : 서울소재 기업, 글로벌 잠재 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  사업수행주체 : 서울경제진흥원(공기관 대행사업), 

                 3팀(투자전략·투자마케팅·글로벌기업지원), 정원 22명(현원 16명)



 ◦ 한편 출연금과 관련하여 2025년도 인베스트 서울 운영의 사업비 편성목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00-308-13)’로 이는 ‘출연금’(100-306-01)과 

동일한 목그룹에 해당되어 예산의 변경사용 요건에 해당되나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위반 여부가 제기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예산의 이용, 전용과 달리 예산의 변경사용이 과용되어 지

방의회 의결 취지를 무력화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 2024년에 “예산편성 

기준”을 개정하여 예산의 변경사용을 통한 세부사업 신설을 제한

하였는바, 이와 같이 ‘출연금’이라는 신규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예산편성 기준 관련 내용 >

□27 예산의 변경사용 허용범위 제한

○ 현행 법령 등을 고려하여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

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이 불가하도록 개정

   ※ 전용의 경우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전용 불가(「지방재정법」 제49조)

현  행 개  정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3. 예산의 변경

□ 예산의 변경사용

 ( 생략 )
 ❍ 변경사용제한 :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

도 제한됨

  ※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

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이 가능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3. 예산의 변경

□ 예산의 변경사용

< 생략 >
 ❍ < 현행과 같음 >

 ※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변경사용 불가



 ◦ 다만 서울시는 서울투자진흥재단의 고유사업은 인베스트 서울 운영과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같은 사업이며, 동 동의안의 

의결을 받으면 예산의 변경사용은 시의회의 의결 취지에도 부합하게 

되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또한 서울시는 투자진흥재단의 연중 설립이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며, 

2026년도부터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 투자유치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심

화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11월초 출범이 불가피하

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국가 차원의 주력 산업과 지역 차원의 유력 산업이 상이한 

경우가 있고, 지역 특성이 강하거나 외국인 투자의 수요가 높은 경우 

도시 단위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자진흥재단의 

적기 설립을 위한 동 동의안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투자진흥재단이 11월에 출범한다면 출범 초기 업무 환경 조성과 

2026년 신규사업 준비를 함께 추진해야 하므로 업무 혼선과 과부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자 연락처

김성만 전문위원 02-2180-8054


